질의37: 외국투자자는 중국에서 취득한 이윤으로 직접 재투자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는가? 직접 재투자시 세금환급의 조건은 무엇인가? 세금환급액의 계산근거는 무엇인가?
답변: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세무정책과 법규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직접 재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당해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을 배당받기 전에 직접 등록자본금으로 증자하거나 배당받은 후 신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취득하는 이윤을 직접 재투자할 경우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외국투자자가 재투자에 사용하는 이윤은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취득한 이윤이어야 한다. 외국회사·기업이 중국내에 설립한 기관·장소로부터 취득한 이윤을 중국내에 투자하거나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을 중국내에 설립한 영업기관·장소에 사용할 경우 재투자 세금환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반드시 직접 재투자여야 한다. 즉 직접 재투자는 당 기업의 등록자본의 증자 또는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야 한다. 만약 배당받은 이윤을 경외로 송금하거나 무역자금으로 운용한 후 다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는 모두 재투자 세금환급혜택을 받지 못한다. 

3. 반드시 실제로 기업소득세를 납입한 후의 이윤이어야 한다. 기업소득세 면제기간에 취득한 이윤에 대하여 세무기관에서 그 이윤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았으므로 재투자 세금환급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재투자 세금환급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세금환급액=재투자액÷(1 – 기존 실제적용 기업소득세 세율과 지방소득세세율의 합계) × 기존 실제적용한 기업소득세세율 × 세금환급율이다.
 

그 중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취득한 1개 연도 납세후 이윤을 1차 또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직접 재투자할 경우 그 세금환급을 계산하는 누계 재투자액은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재투자한도액=( 당 납세후 이윤 해당 연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납세소득액 – 해당 연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실제로 납부한 기업소득세액) × 해당 연도 외국투자자자가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지분비율(또는 배당비율).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일 연도 납세후 이윤으로 재투자할 경우 그 재투자액이 상기한 한도액에 미달하면 실제 투자한 금액으로 세금환급액을 계산하며, 상기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액에 따라 세금환급액을 계산하고 초과한 부분은 세금환급계산을 할 수 없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법세실시세칙”(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所得税法实施细则 1991年) 제18조


�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법세실시세칙”(1991년) 제82조


�“외국투자자재투자시기업소득세환급관련문제에관한통지”(关于外国投资者再投资退还企业所得税有关 


问题的通知 2002年) 제4조





